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965호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수취인미거주․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6. 2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2024. 6. 20. ~ 7. 5. 

2. 공시송달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나. 대 상 자  01저979X 차량의 소유자 (주)엔X즌 외 190명(명단별첨)
 다. 처분의 원인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라.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48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마. 문 의 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02)3153-9622, FAX(02)3153-9648】

3. 유의사항

  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보험 가입증명서, 번호판 영치증명서, 폐차관련 서류 등이 있을 
경우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
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